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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화민국 대만 신베이 지방법원 민사판결확정증명서

중화민국 대만 신베이 지방법원은 원고 양정림과 피고 이지나 사이의 113년도 혼자 

제526호 이혼 등 사건(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포함함)에 

관하여, 중화민국 114년 (2025년) 4월 9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중화민국 115년 

(2026년) 4월 10일 확정되었음을 이에 증명한다.

중  화  민  국  115 년 (2026년)  4  월  15  일

「호적법」 제48조에 따르면, 호적등록의 신청은 사건 발생 또는 확정 후 30일 

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생등록은 늦어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기한 내에 

법에 따라 호적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호적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: (호적등록사항) 호적등록은 다음 각 

호의 등록을 말한다. 1. 신분등록:

(1) 출생등록 (2) 인지등록 (3) 입양·입양중단등록 (4) 혼인·이혼등록 (5) 후견등록 (6) 

보조등록 (7)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·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 등록 (8) 

사망·사망선고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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